
- 1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7권2호(통권 제12호) : ?-?, 2004년 12월           Korean J Med Ethics Educ 7(2): ?-?,   Dec 2004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ISSN 1225-50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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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상에서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는 여러 측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담당의사

의 훌륭한 인품이나 건전한 상식 혹은 풍부한 임상 경험만으로는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환자 권리가 확대되고, 환자-의사 관계는 보다 계약 관계로 되었으며, 복잡한 윤리 문제 발생을 

내포한 의료행위들은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윤리 판단이 미숙한 의사들은 진료 중 직면하

는 의료윤리 문제들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전국 14개 의과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77.2%가 진료 중 의료윤리 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1년에 

3번 이상 경험한 경우도 41.8%이었다
1)
. 복잡한 진료 환경의 변화와 학습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

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 윤리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의료윤리 갈등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선배의사나(44.9%) 동료들과(25.4%)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문제 해결 방

식은 전체 응답자 중 62.2%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3)에서도 반영되었듯이 부적절하였을 것이다.

  전공의들을 위한 윤리 교육은 환자의 병상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4)5). 그러나 의료윤리학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

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 이후부터인 점을 고려하면6)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부분이 의료윤리를 정규 교육으로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교수가 된 이후

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더구나 각 대학병원에 의료윤리

를 전공하는 교수나 활성화된 윤리위원회 등이 부족하여7) 교수들조차 자신들이 경험하는 윤리 갈

* 이 연구는 아산사회의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1) 고윤석 등. 의료․윤리․교육 1999 ; 2(1) : 27-42

2) 고윤석 등. 위의 논문 : 27-42

3) 고윤석 등. 위의 논문 : 27-42

4) Jacobson JA, Tolle SW, Stocking C, Siegler M. Internal medicine residents' preferences regarding  

   medical ethics education. Acad Med 1989 ; 64(12) : 760

5) Carson RA, Curry RW, Jr. Ethics teaching on ward rounds. J Family Practice 1980 ; 11(1) :      

   59-63 

6) 맹광호.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의료․윤리․교육 1998 ; 1(1) : 71-82

7) 고윤석 등. 우리나라의 병원의료윤리위원회. 의료․윤리․교육 1999 ; 2(1) : 63-78



- 2 -

등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교수들 개개인이 임상 경험을 통하여 의

료윤리에 관한 경험적 판단이 축적되어 있다 하여도 관련 지식이 불확실하다면, 학생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병상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

수들은 교육 및 연구 외에도 진료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전공의들에게 진료에 연관된 가

르침 이외의 의료윤리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과대

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수들이 경험하는 의료윤리 갈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

구는 한국 의료 환경에서 전공의들을 교육시키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판단하는 의료윤리 현황과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및 윤리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서울지역 대학병원(21개)에 재직 중인 임상 교수 1,884명을 SAS 통계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version 6.12,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병원, 직급, 진료과를 층(stratum)으로 한 층화 

확률표본 추출 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무작위로 403명을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거나 진료관계로 환자나 그 가족 혹은 연관 업체들과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들인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

과, 핵의학과, 마취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스포츠의학과, 의공학과, 건강진단센

터, 건강관리과 및 기초의학교실의 교수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직급 상 명예교수도 제외하였

다. 설문 회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에는 대상 교수의 나이, 전공과목과 직급 외 신분

은 밝히지 않도록 하였으며 회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차 설문지 회신 후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한 설문지 회신을 개별적으로 독려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의사-환자관계(4문항), 임상시험 및 

연구윤리(8문항), 촌지(4문항), 특징 약품이나 의료장비가 해당과에 도입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

용(랜딩비)이나 사용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리베이트)관련 문항(3문항), 병원의 

수익과 진료행위(3문항), 레지던트 및 학생 윤리교육(6문항), 동료의사간 윤리(3문항), 진단서발급

(2문항) 및 진료 권한 위임(2문항) 등이었으며, 의료윤리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배제

하였고 각 문항마다 주어진 보기에 가장 근접한 것 하나만을 대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사항의 응답자를 백분율로 표기하였으며 과별 특성을 분석 시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

과,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는 내과계열로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는 외과계열로 대별하였다. 각 군별 통계처리는 SAS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ANOVA 검증 후 카이 검증이나 Fisher's exact test로서 비교하였다.

결과

1. 회신율 및 회신자 구성

  21개 병원에서 202명(회신율 50.1%, 남자 192명)이 회신하였다. 회신한 과는 가정의학과 15

명, 신경과 14명, 비뇨기과 13명, 피부과 12명, 이비인후과 11명, 안과 10명, 성형외과 9명, 흉부

외과 8명, 신경외과 7명, 정형외과 6명, 신경정신과 5명, 산부인과 4명, 소아과 3명, 외과 2명 및 

내과 1명으로서 내과 계열 98명, 외과 계열 104명이었다(표 1). 직급별로는 교수 94명, 부교수 

57명, 조교수 이하 51명이었으며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가 98명, 불교 14명, 종교를 갖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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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수가 98명이었다. 선정 비뚤림(selection bias)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군과 

비응답군의 진료과 및 직급 분포를 비교한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진료과별; 

p=0.096, 직급별; p=0.308). 

2. 의사-환자 관계

  56.9%는 환자의 상태 또는 진료에 연관된 위험성에 관하여 그 중증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직

접 설명하나 41.1%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진료에 연관된 위험성이 높은 경우만 직접 설명

하거나 전적으로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경우도(2.0%)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진료 

방법의 선택 시 예상되는 부담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르는 경우는 53.5%이며, 부

담 능력을 짐작하여 의사가 보호자와 의논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20.3%이며, 경제적 부담

을 고려하기 이전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권고하는 경우는 26.2%이었다. 환자에게 

시행될 검사나 약값을 응답자의 50.5%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 모르는 경우는 4.0%

이었다. 환자의 사생활 존중 척도로서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해 있는 다인 병실에서의 여

자환자 진찰시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바 응답자의 22.8%는 격리된 장소에서 진찰을 하고, 

53.9%는 가리개를 하고 진찰을 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진찰하는 경우는 23.3%이었다. 이러한 결

과들은 직급이나 진료과별 및 남녀 간 차이가 없었으나 과의 특성상 외과계열에서 병동 내 다른 

장소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p< 0.001). 

3. 임상 시험 및 연구 윤리

  응답자의 73.9%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대상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는 경우가 78.1%이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동의

를 구하는 경우가 21.2%이고, 0.7%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에 연

관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61.9%의 응답자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하였고, 32.7%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5.4%는 그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회신자가 여성에 비하여 자신의 

병원 내 IRB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63.8% 대 16.7%, p< 0.05). 응

답자의 45.0%는 자신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들을 대부분 심의 기구에 의뢰하며 나머지는 외부 

요구나 내부 규정 시(47.1%)에만 의뢰하거나 거의 의뢰하지(7.9%) 않았다. IRB가 활발히 운영되

는 병원일수록 IRB에 심의를 의뢰하는 빈도와(표 2)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각 p< 0.001). 또한 자신의 연구계획의 대부분을 IRB에 검토를 의뢰하는 교수들은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서를 받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았다

(93.6% 대 66.7%, p< 0.001). 연구비용은 연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47.9%, 임상시험에 연

관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만 부담하는 경우가 49.3%이며, 모두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1.4%이었다. 논문 발표 시 공저자 선정 문제로 갈등을 자주 10.9% 혹은 가끔 56.2% 경

험하고 있으며, 특히 조교수들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자주(22.0%) 혹은 가끔(62.0%) 고민하고 

있었다(p=0.001).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를 공저자로 등재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91.5%가 가끔 

있으며, 거의 없다가 6.5%이며 전혀 없는 경우는 2.0%이었다. 이러한 공저자의 등재에 대하여 

40.5%는 공저자로 등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조교수 이하에서(54.9%) 교수

(34.4%)나 부교수들(37.5%)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의 공저자 등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

견이 높았다(p< 0.05). 그 외 이러한 공저자 등재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56.0%이

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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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촌지

  환자들로부터 받는 촌지 때문에 갈등을 48.0%는 가끔 경험하며,  3.5%는 자주 경험하였다. 촌

지에 대한 갈등을 가끔씩 경험하는 빈도는 조교수 이하에서(60.8%) 교수들(50.0%)이나 부교수들

(33.3%)에 비해 높았다(p=0.053). 촌지는 진료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48.0%) 혹은 약간(38.6%)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촌지의 크기에 대하여 32.7%는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의 표시

로 여기며, 소액의 촌지나(23.8%) 소액의 선물은(33.2%) 받을 수 있으며, 5.4%에서는 액수에 상

관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촌지를 받는 시점에 대하여 86.5%는 환자에게 중요한 처

치가 끝난 후에 전달된 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연구계획의 대부분을 IRB 심의를 

의뢰하는 교수들과 근무하는 병원의 IRB 운영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교수들이 촌지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받으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았다(각, 12.7% 대 1.2%, 

8.8% 대 1.8%, 각 p< 0.005).

5. 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례비

  53.9%의 응답자가 제약회사나 의료기 상사의 청원 대상이 된 경험이 자주(8.9%) 혹은 가끔

(45.0%) 있으며, 이들 회사의 청탁은 약품 혹은 기구 선정 시 약간(55.0%) 혹은 아주 큰 영향

(9.4%)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회사들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공적 기금 형태로 양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88.1%)고 생각하였으며, 금지되어

야 한다는 응답은 8.5%이었다. 

6. 병원의 진료 수익과 진료 행위

  병원으로부터 진료수익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낀 경우는 12.4%서 자주, 48.5%에서 가끔 있었

다. 이런 경우 46.0%에서 소신대로 진료하며, 조교수 이하의 직급에서 교수, 부교수들에 비해 소

신 진료를 하는 빈도가 높았다(p= 0.052). 반면 병원의 방침대로 따르는 경우는 교수들(27.7%)이 

부교수(15.8%)와 조교수 이하 응답자들(8.2%)보다 많았다. 위와 같은 병원의 지시가 내려지는 이

유에 대하여 낮은 의료수가(81.4%)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생각하였으며, 병원의 영

리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1%이었다.

7. 동료 의사와의 관계

  동료간 비윤리적인 행위를 요구받은 경험은 67.2%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나머지는 자주(2.0%) 

혹은 가끔(30.8%)있었다고 하였다. 부당한 금품 수수 때문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동료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의 징계에 반대한다(61.3%)는 의견과 형이 확정

되기 전이라도 중징계하여야 한다(7.5%)는 의견이 있었다.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징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조교수 이하에서(13.7%)  교수(4.4%)나 부교수들(7.0%)에 비해 높았다(p< 0.05). 

의료계에서 남녀 차별은 17.1%에서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5.8%에서 약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판단은 남녀 교수 사이에 매우 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자교수(3/10, 30.0%)에서 남자교수들(31/189, 16.4%)보다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8. 진단서 발급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는 가끔(72.8%) 혹은 자주(5.4%) 경험하

며, 이런 경우 반드시 거절하거나(56.0%)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43.5%) 발급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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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교수(61.3%) 또는 부교수(55.4%)들이 조교수 이하(47.1%)보다 반드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p< 0.05). IRB 운영이 잘되는 병원의 교수들에서 그러하지 않는 경우보다 진단서

의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하는 빈도가 높았다(57.4% 대 35.5%, p< 0.05). 진단서의 변경요

구를 반드시 거절하는 교수들에서 의료장비 판매회사 혹은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장비나 의약품의 

병원 내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평가하였으며(p< 0.05), 수익을 중시하는 병원의 정책에 영

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또한, 진단서의 변경 요구를 반드시 거절하는 교수들

에서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위임하는 경우도 적었다(p< 0.05).

9. 의료윤리 교육

  전공의나 학생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자문을 의뢰하면 대부분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대답하며(91.6%), 동료나 윤리위원회에 의뢰하는 경우는 7.4%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교수

들이 전공의들의 윤리적인 자문에 대하여 동료교수 혹은 윤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교수들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19.3% 대 3.1%, p= 0.05). 응답자의 47.3%가 

평소에 의료윤리 교육을 자주하며, 특히 교수들이(57.0%) 조교수 이하(39.2%)의 직급에 비하여, 

외과계열이(59.2%) 내과계열에(34.7%) 비하여 더 자주 실시하였다(각 p< 0.05). 의료윤리 교육은 

시간이 없거나(66.0%), 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16.0%) 및 지식이나 자신이 없어서(15.0%) 더 자

주하지 못하며 2.0%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4.2%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의대 교수들의 관심 부족

(47.2%), 전문가의 부족(27.2%), 취약한 교육환경(15.6%) 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79.1%의 

응답자가 의료윤리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 부교수 이상과 조교수 이하의 교수들 사이에 몇 가지 사안에서 견해가 다르게 나

타났다.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들에서 더 높았고, 진단서 발급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도 부교수 이상의 교수들이 보다 더 원칙을 준수하였다. 반면 조교수 이하의 교수

들은 동료 의료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및 공저자 선정에 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으며, 진

료 수익에 대한 고려와 소신 진료 사이의 갈등 및 촌지에 대한 부담감은 더 많았다. 의과대학 교

육의 형태가 각 대학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급에 의한 차이가 단순히 연

령 차이에 따른 성장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대학병원 교수 생활의 경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전공과목간 차이도 있었는데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위임에 대하여 외과

계 교수들이 내과계 교수들에 비하여 보다 더 엄격하였으며, 의료윤리 교육도 외과계 교수들이 보

다 더 자주 하였다. 이는 외과계의 경우 내과계 여러 질환들 보다 순간적인 수술적 조작 등으로 

환자의 경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내과계 교수들 구성이 중환자들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진료하는 내과나 소아과 전문의사들이 

적은 점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간 차이도 있었는데 임상시험심의기구가 활발히 운영되는 병원일수록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는 경우나 연구와 연관된 윤리 문제를 심의기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러한 점은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나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근무 의사들의 의료윤리 

문제 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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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의 응답자가 진료 행위 선택 시 치료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전공의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17.7%만이 진료비를 고려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빈도이다8). 치료법 선택 시 치료자,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 모두 그 치료 효과와 함께 비용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환자나 그 가족들도 차이는 있으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어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치료법의 선택에 있어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절충을 자주 하게 

된다. 다만 의료비 지불에 관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속성을 가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의사들

은 그 절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갈등을 종종 경험하며 대학병원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

니다. 본 조사에서도 병원으로부터 진료수익으로 인해 압박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은

(81.4%) 불합리한 의료보험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의료보험 제약에 의한 치료법 선택의 제한 

이외에도 새로운 진단 기술, 진료 재료 및 약제의 선택에 따른 갈등도 있다. 

  효능이 보고 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의사 환자 모두 매력을 느끼지만 첨단 치료들일수록 

대부분 치료비용이 높다. 만약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특정 치료의 효과가 다른 대안적 치료법에 

비하여 확실한 우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여 

환자에게 그 치료법을 아예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0.3%는 진료 방

법의 선택 시 환자의 부담 능력을 짐작하여 의사가 미리 차선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대안

으로 선택한 치료법이 교과서적 표준 진료라면 그 선택이 윤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9). 다만, “표

준치료”들의 대부분은 그 속에 치료와 연관된 비용이 고려되어 있고 단계적 치료가 많아 특정 환

자에게는 최선의 치료가 아닐 수도 있다. 더하여 교과서에서 권장되는 표준 치료법을 선택한 의사

들은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의 치료를 원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환자가 혹시는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비와 연관된 환자

의 심적 갈등을 차단하려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일방적 배려보다는 치료선택의 절충 과정을 환자

와 분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윤리적인 태도일 것이다10).

  환자 사생활 배려에 관한 질문 문항으로 다인 병실에서의 여성 환자 진찰시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이는 교수들의 배려 없이는 바쁜 회진시간 중 다인실에서 개개인의 인격이 보호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22.8%는 격리된 장소에서, 53.9%는 가리개를 하고 진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수들이 여성 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 혹은 그 가족이 의사에게 촌지(혹은 선물)를 전달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거나 자신을 인

지시켜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바라거나 혹은 환자 진료에 관련된 여러 불편함을 의사가 수용하

여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11).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구현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

로부터의 촌지를 거절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힘든 경우도 있다. 촌지를 거절하여 환자가 자신의 

바람이 거절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환자-의사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종종 사람을 만나는 예절에 관한 문제이지 윤리 문제는 아니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크기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로 인해 진료

에 영향을 준다면 의료윤리 문제가 된다. 그것은 촌지를 통하여 여러 환자들 중에서 자신만의 독

점적 이익을 원하거나 의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우위적 위치를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는 감사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뇌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의사에게 제공된 선물

8) 고윤석 등. 앞의 논문 : 27-42

9) Asch DA, Ubel PA. Rationing by any Other Name. N Engl J Med 1997 ; 336(23) : 1668-1671

10) Asch DA. Ibid. : 1668-1671

11) Drew J, Stoeckle JD, Billings A. Tips, Status and Sacrifice: Gift giving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Soc Sci Med 1983 ; 17 : 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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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15달러 이내로 보고 되어 있으나12) 우리의 경우 촌지는 선물과 뇌물의 성격이 흔히 

혼합되어 있으므로 촌지에 대한 의료윤리 지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촌지가 진료에 미치는 나

쁜 영향으로는 담당의사가 촌지를 받는다는 것이 환자들에게 알려지면 촌지를 주지 않은 환자들

에게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두려움의 초래나, 드물

게는 의사 자신이 촌지 지향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사들의 인상에 대한 한 조사에서도13) “의사들은 돈벌이 위주로 환자

를 본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45.6%로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41.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

병원 교수들이 촌지에 연관되어 환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면 환자-의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

다. 본 조사에서 촌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가끔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로 나타나 촌지가 대학병원에

서 관행적인 사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촌지의 크기나 빈도가 의사들의 심

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것인지 불확실하였다. 교수들의 촌지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달랐

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촌지는 감사의 표시(32.7%)로 받아들이거나, 소액의 촌지나(23.8%) 소액

의 선물은(33.2%) 받을 수 있거나, 액수에 상관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5.4%)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촌지가 진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상당히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86.5%가 환자에게 중요한 처치가 끝난 후에 전달된 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촌지는 진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48%) 조금 영향(38%)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관련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향응들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양성화되기

를 바라고 있었으며 병원의 공적 자금의 형태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환자의 약품 값으로 

반영될 판촉비용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병원의 공적 자금으로 전환하여 그 혜택을 나누어 가

지려는 교수들의 윤리적 가치 수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수들의 이러한 인식의 바탕

에는 제약회사나 의료 장비회사들이 약품 혹은 특정 장비의 사용 결정권을 가진 의사들을 대상으

로 어떤 형식으로든 판촉 행위를 지속할 것이고 그 과정에 개별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실제 과반수이상에서 관련 회사의 판촉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수혜 방식보다는 공적 자금화 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인 행위로 응답

자들은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와 관련된 설명을 전적으로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교수들은 2%에 불과하였다. 임상연구 수

행 시 대다수의 교수들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고 응

답하였으나, 임상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자문에 응하

는 경우는 45%이며, 연구비 등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47%이었다. 이 비율은 외국

에 비하여 낮았는데 Matot 등은 7개의 주요 잡지에 1년간 게재된 논문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후 

24%의 논문이 윤리적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14).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권유받은 환자들은 

실험동물 취급을 받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될 수 있고 특히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는 연

구 참여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15). 연구에 관련된 제 문제를 검토하는 임상연구심의위원회

12) Levine M, Sireling L. Gift giving to Hospital Doctors-in the Mouse of the Gift Horse. BMJ 1980 

    ; 281 : 1685 

13) 김주형. 의사 이미지 조사연구 결과. 대한의사협회지 2000 ; 43 : 98-102

14) Matot I, Pizov R, Sprung CL. Evalu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view and Informed      

    Consent in Publications of Human Research in Critical Care Medicine. Crit Care Med 1998 ; 26  

    : 1596-1602

15) Corbie-Smith G, Thomas SB, Williams MV, Moody-Ayers S. Attitudes and beliefs of African     

    Americans toward participation in medical research. J General Int Med 1999 ; 14 : 5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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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연구자와 환자 모두를 정당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16) 연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으

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판되는 학술잡지에서도 출판의 조건으로서 각 병원의 임상연구에 

관련된 윤리적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다수 응답자들이 연구에 소요되는 

순수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진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의무는 대학병원 교수의사들에게 

있다. 전공의들은 개개 진료 행위의 학문적 배경이나 기술적 습득만으로도 벅차 자신이 행하는 진

료에 내포된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더구나 최근에는 윤리적 뒷받침이나 심지

어 의료인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진행되는 여러 의료 행위들로 인하여 교수들조차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병원 내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하고17) 의료윤리 자문교수가 거

의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교수들이 이들의 자문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전공의나 학생들의 윤리 

자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이(91.6%)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 의료윤리 교육의 역사에 미루어 대부분의 교수들이 의료윤리를 정규교육 받지 못하였

으며, 최근의 진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언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실제 15%의 응답자는 관련지식이나 자신이 없어서 의료윤리 교육을 더 자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의료윤리 교육 프

로그램에 관하여도 각 대학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응답자의 

84.2%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료윤리 

교육에 79.1%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의료윤리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수는 응답

자의 2.0%에 불과하였던 점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이 수행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 약 절반의 대상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응답자들에 비

하여 비응답자들이 문항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응답자와 비응답자 사이에 통계적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문항들이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함으로써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제한점은 응답자들의 진실성인데, 

이를 검증할 수는 없으나 대상자들이 의과대학교수인 점과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면 응답 내

용을 그대로 수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관 기업의 청원의 대상이 되거나 진

단서와 같은 중요 문서 및 진료행위에서조차 내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연구에 관련된 점들은 의료윤리 문제화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각 병원 내

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교수들은 경험하는 의료윤리 갈등 중 일부는 

제도적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잘 시행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교육을 병상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윤리교육에 참여

할 의사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각 대학병원은 IRB나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더 활성

화하여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교수들이 병상에서 학생이나 전공의들에게 의료

윤리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6) Skolnick B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ssues. Adv Neurol 1998 ; 76 : 253-262

17) 고윤석 등. 앞의 논문 : 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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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 의료윤리, 교육, 대학병원, 교수, 설문 

       

4OB & GY*2

2General Surgery 

104 (49.5±7.6) Surgical (Age, year) 

8Chest Surgery 

7Neurosurgery 

6Orthopedic Surgery 

1Internal Medicine 

98 (47.4±7.3) Medical (Age, year) 

Department 
51Assistant Professor and Instructor 

57Associate Professor 

94Professor 

Rank 
192/10 Sex (Male/Female) 

48.4±7.5*1Age (year) 

14Neurology 

12Dermatology 
5Psychiatry 

3Pediatrics

9Plastic Surgery 

15Family Medicine 

15Urology 

11ENT*3

10Ophthalmology 

Number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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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in request frequency of clinical 

investigation proposals to IRB* depending on the IRB activity

84891Total (number of respondents)

84135Others **

0756Almost

No IRBInactiveActive
IRB Activity†

Request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Activity was determined by the respondents.

No IRB : No organization of IRB
Almost :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requested most of clinical investigation 

proposals to IRB
Others :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requested investigation proposals to IRB 

in cases to be mandatory reviewed, or who did not request the proposals 
to IRB at all.

** P < 0.001, compared with Almo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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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frequency of medical 
ethics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rank

* P < 0.05 by Fisher’s exact test.  

Associate = Associate Professor, 

Below Assistant = Assistant Professor and full time instructor 

515793Total Number

411Rare

273439Sometimes

202253*Frequent

Below AssistantAssociateProfessor
Rank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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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for Professors' opinions of medical ethics subjects in Korean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KOH Youn-Suck, KOO Young-Mo**, MIN Won-Ki***, KIM Young-Sik****, 

LEE Jae-Dam**, HAN Oh-Su*****

Background 

  Medical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has grown rapidly since 1990 in Korea, the 

Professors may also have a difficulty to resolve the encountered ethical conflicts.  However, 

the opinions for ethical subjects experienced by the Professors remain largely unaddressed in 

Korea.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describe the Professors opinions regarding commonly 

encountered ethical conflicts and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Methods

   We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the randomly selected 403 physicians, whose rank was 

more than full time instructor in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Results

   Two hundreds two Professors (192 of male) responded at 21 hospitals. 56.9% of the 

respondents explained the patient's condition always by themselves. When selecting an 

expensive therapy, 53.5% of the respondents depended on patients or their families' 

decision. and 20.3% of them decided the alternative by themselves considering patients' 

economic status. 

  73.9% of the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of clinical investigations. 78.1% of them 

always got an informed consent from the subjects or their relatives for the clinical 

investigations. 45.0% of the respondents always requested their investigation proposals to 

their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he hospitals with active IRB had higher frequency 

of IRB request and the frequency to get an informed consent than the hospitals with 

inactive IRB (p< 0.05 in each). 

  56.2% of the respondents had an ethical dilemma to accept the colleagues as 

co-authors, who had not been participated in a publishing paper. Assistant Professors and 

full time instructors (54.9%) had more negative opinion to the acceptance than Professors 

(34.4%) and Associate Professors (37.5%)(p< 0.05).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an 

ethical dilemma by patients' gifts sometimes (48.0%) and frequently (3.5%). The 

frequency of the reply, which answered patient's gift should not be received, was higher 

among the respondents, who requested always research proposals to IRB, and who work 

in the hospital with active IRB than the others (p< 0.05 in each). 

  53.9% of the respondents got an experience to be asked a favor for the se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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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quipment or a drug by the companies. 46.0% of the respondents were not influenced 

by the any request to raise their hospitals' income. 67.2% of the respondents had been 

never experienced an unethical asking from their colleagues. 72.8% of the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to change the content of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patient. The 

frequency to decline the request always was higher in the Professors working at the 

hospitals with active IRB than the others (57.4% vs. 35.5%, p< 0.05).     

  84.2%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e ethical education still insufficient in Korean 

medical universities. 91.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ethical questions from the 

residents depending on the personal ethical knowledge and clinical experiences. 47.3% of 

the respondents did an ethical education to the trainee frequently. The frequency of 

frequent ethical education was higher in Professors (57.0%) than assistant Professors and 

full time instructors (39.2%)(p< 0.05). 79.1% of the respondent had an intention to 

perform an ethical education for the trainee.

Conclusion

   Korean Professors in university hospitals frequently encountered various medical ethic's 

dilemmas. The opinion on the ethic's related subjec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rank of 

the Professors and the activity of IRB of the hospitals. 

key words : medical ethics, education, university hospital, profess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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